
■ 교통안전법 시행령 [별표 7] <개정 2017. 9. 19.>
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

(제43조제1항 관련)
종류 면 제 대 상 자 면제되는 시험과목

1. 도로교통
안전관리
자

가.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
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(「학점인정 등에 관
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은 과목
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
한 자

시험과목과 같은 과
목(교통법규는 제외
한다. 이하 같다)

나.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
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
격이 있는 자
2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자동차정비기능
사ㆍ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건설기계정
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
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3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
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

선택과목 및 국가자
격 시험과목 중 필수
과목과 같은 과목(교
통법규는 제외한다.
이하 같다)

2. 철도교통
안전관리
자

가.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
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
이수한 자

시험과목과 같은 과
목

나.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철도차량산업기
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
2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
능사ㆍ철도토목기능사ㆍ철도운송기능사 또는
철도전기신호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
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3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
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
4) 「철도안전법」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면허
취득자

선택과목 및 국가자
격 시험과목 중 필수
과목과 같은 과목

3. 항공교통
안전관리
자

가.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
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
이수한 자

시험과목과 같은 과
목

나.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항공산업기사
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

선택과목 및 국가자격
시험과목 중 필수과목
과 같은 과목



2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항공기체정비기
능사․항공기관정비기능사․항공장비정비기능
사 또는 항공전자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
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
자
3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
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

4) 「항공안전법」에 따른 운송용․사업용․자
가용조종사(활공기는 제외한다), 항공사․항
공기관사․항공교통관제사․운항관리사 또
는 항공정비사(활공기는 제외한다)

4. 항만교통
안전관리
자

가.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
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
이수한 자

시험과목과 같은 과
목

나.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조선산업기사․
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또는 항로표지산업
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
2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선체건조기능
사․동력기계정비기능사 또는 항로표지기능
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
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3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
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
4) 「선박직원법」에 따른 4급 이상의 항해
사․기관사․운항사 또는 2급 이상의 통신사

선택과목 및 국가자
격 시험과목 중 필수
과목과 같은 과목

5. 삭도교통
안전관리
자

가.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
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
이수한 자

시험과목과 같은 과
목

나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
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자

선택과목

비고 
1.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“자동차차체정비”, “자동차정비 및 안전기준” 및 “건설기계정비”는 도
로교통안전관리자의 시험과목인 “자동차정비”와 같은 과목으로 본다.
2.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“철도차량공학”은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시험과목인 “철도공학”과 같
은 과목으로 본다.


